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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n history of public health(PH) and suggest 

a way forward for PH nursing(PHN). 

  Methods: This paper is a review article that derives results from literature review. 

  Results: In the period of beginning (up to 1944), PHN began as the PH Department was created in the 

Hygiene Bureau in 1908 and tasks about nurses were legislated. PHN was limited to infectious disease tasks 

and performed mostly by missionarie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formation (1945 to 1961), the Republic of 

Korea was founded, and PH policies and tasks were defin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he applicable laws.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stablishment (1962 to 1979), 

the Regional PH Act was amended, and as a result, PH Centers(PHCs) spread across the country. In the 

period of foundation expansion (1980 to 1994), the PH referral system of PHCs, PH Unit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organization in each area (1995 to 2005), PH programs 

reflecting changes in disease structure and public needs for the quality of life. A regional health care plan 

was launched. In the period of funtion expansion (2006 to present day), Centers for support health living 

were established. 

  Conclusions: In the future, PH nurses need to have a macroscopic perspective that views PH through the 

overall PH system, and to expand from the existing healthcare concept to the national and global healthcar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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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약 95%를 차지하는 치

료 주의 보건의료체계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

강권을 보호하기 해서 공공보건의료인 지역사

회보건사업이 매우 요하다. 지역사회보건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개인과 사회가 함께 건강

하게 사는 것인데, UN은 2017년 지속가능한 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면서  지구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한 그리고 세계  불평등과 부정의를 완화하는 

개발 력, 세계 으로 보편  변화를 발시키는 

개발 력을 강조하 으며 그  상당부분을 빈부

격차해소와 이로 인한 삶의 질 격차에 을 두어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1]. SDGs의 17개 발 목표 에는 보건과 

건강목표 이외에도 건강결정요인을 포함하는 발

목표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지역사회보건사업과 

그 목 을 함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재 신 인 기술발달과 

함께 소득의 증가, 고령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OECD 최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등 사회경제와 

보건의료 역 모두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는 질병의 유형이나 환자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 으로 

과거와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요구가 

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최근 인공

지능, 빅 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는 4차 산업 명은 우리에게 기존의 사업  

근방식에 해 재고해 볼 필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변화에 비해야 한다. 과거 지역사회보건사업은 

그 시 의 사회경제 인 배경과 인구  질병구

조의 특성에 따른 국민요구에 의해 변화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지 처럼 보건의료 환경이 변하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해서는 변화

추세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 뿐 아니라 지난 역사를 

고찰하여 지역사회보건의 의미를 확인하여 나아

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보건의 한 역인 보건간호의 근  

역사를, 보건소 사업과 련하여 고찰하고 다가올 

시 를 해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문헌고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종

설연구로서 DBpia, RISS, KISS 등 국내 자 데

이터베이스 그리고 법제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 의 사이트에서 보건사업, 지역사회보건사업, 

보건간호, 지역사회보건간호에 한 자료를 찾아 

분석하 다. 보건간호의 역사에 한 다양한 

과 의견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건의료법령의 

범 , 서술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기  구분과 

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의료정책의 변

화에 따른 법령 성격 등을 참고하여 태동기(∼1944), 

기반형성기(1945∼1961), 기반조성기(1962∼1979), 

기반확충기(1980∼1994), 분야별 정비기(1995∼2005), 

보건소 기능확 기(2006∼ 재)의 시기로 구분하여 

그 흐름을 정리하 다[2]. 한 이러한 고찰에 근

거하여 보건간호  보건간호사가 나아갈 방향에 

해 간략한 제안을 하 다.

본  론

1. 태동기 (∼1944): 근대적 의미의 보건간호시작 

  근  의미의 보건행정은 갑오개 (1894년)때

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정부는 1895년 3월 칙령 

제 53호에 의해 내무부에 생국을 설치하여 염병 

방, 생검사 등의 공 보건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며[3] 경무청에 생경찰에 한 규정을 두어 

경찰로 하여  염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

능을 부여했다[4]. 그해 콜 라가 창궐했을 당시 

기독교 선교간호사를 심으로 콜 라 확산방지를 

한 방역  보건교육을 수행했다[5]. 1899년에는 

종두규칙을 공포하면서 종두 문의(種痘 門醫)와 

종두의양성소(種痘醫養成所)를 설치하 다[6]. 

  태동기 보건간호 업무는 1908년 개정된 생국 

내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분리되면서 간호원과 조

산원의 업무  행정에 한 사항이 법제화되면서 

시작되었다[5]. 1909년 재선졸업간호부회 연례회

의에서 버피(Miss Burpee)가 ‘한국에서 구역간호

(district nursing) 실시 가능성’에 한 주제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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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는 “병원에서 보살핌을 받기 해 집을 

떠나지 않으려는 습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 한

국에서 보건간호가 필요하다”고 언 하고 조만간 

한국의 간호사들이 고통 받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건간호의 필요성을 피력하 다[7]. 

1912년 미국 남장로 교회로부터 주 제 병원으로 

견된 셰핑(E, J. Shepping)은 구제사업을 펼치며, 

병원 퇴원 후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과 의

복을 제공하고, 의료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병원

입원을 도왔으며, 모자보건사업을 한 가정방문, 

가정간호와 유아 돌보는 법  생교육을 포

함하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

다[8].

  1910년 한일합병 후 일제는 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생과를 두어 생 사무 반을 장하게 하는 

등 보건행정을 경찰행정으로 일원화하 다. 이는 

염병 감시를 겸한 감찰의 통제수단이었기 때문에 

보건간호는 거의 이 지지 못했으며, 단지 선교

사들에 의한 민간 병원 심의 보건간호가 이루어

졌다[2]. 1914년에는 산 규칙을 공포하고 자격을 

규정하 으며 일본 총독부령에 의해 간호사는 자

격검정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와 산

양성소 졸업자에 한 무시험 면허취득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 다[9]. 간호면허 시험과목은 염병, 

소독방법, 간호방법, 신체구조  주요기 의 기능 

등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하 으며 공 보건의 

요성도 포함하 다[10]. 1917년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회에서는 세 란스병원으로 엘리자베스 로버

츠를 견하여 구역간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모자 

 유아 보건사업을 시작하 고 1924년에는 

국규모의 보건간호 사업을 수행했다[11]. 특히 보

건간호사의 활동으로 구체 인 보건간호의 모습을 

보여  이는 로선복(Elma T, Rosenberger)이었다. 

그녀는 1923년부터 경성 태화여자 에 보건사업

부를 설치하고 환경 생과 질병 방을 한 계몽

활동을 펼쳤는데, 2주간의 보건간호 훈련을 마친 

간호사들에게 모자보건, 탁아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보건사업에 한 이해를 도왔다. 동 문 부

인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한 한신 은 로선복과 함께 

한국인으로는 처음 직  유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여 모자보건  유아 보

건사업을 수행하 다[11]. 

  1923년에는 조선졸업간호부회가 결성되었고, 1925

년부터 조선간호부 회보를 발간하여 간호교육, 

보건간호 등의 내용을 다룬 소식지를 34회까지 

발행하면서 계몽  역할을 담당하 다. 1935년에는 

보건부에 보건간호부양성소가 설치되어 운 지만, 

부분 일본 여성이 교육을 받았으며 실질 인 

활동은 부족했다[12]. 1937년에는 보건소법이 제정

되어 주민 10만 명당 1개소, 6 도시 20만 명당 

1개소씩 보건소의 설립기 을 제시하 으나 실효

성은 거의 없었다[13]. 한편 선교회의 보건간호사

업도 일본과 서구와의 세계정세에 따른 계 악

화로 선교사들이 강제 귀국 조치되면서 크게 

축되었다[11]. 194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의

료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데 보건부·조산부·간

호부에 따른 사항을 두고, 생사상 함양지도, 질

병 방지도, 모성이나 유아보건지도, 양지도, 

상병자요양, 기타 보건 생지도를 주요한 업무로 

규정하 으나 일본의 패 으로 조선의료령은 제

로 시행되지 않았다[14].

  요약하면 조선정부는 갑오개 이후 근  의

미의 보건행정을 시작하 으며, 1908년 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를 두고 간호원과 조산원의 업무에 

한 사항이 법제화되면서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

며 염병 리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 다. 1910년 

한일합방이후 총독부 경무총감부 생과에서 보

건행정을 경찰행정으로 일원화하여 운 하 으며 

실제 인 보건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지 

선교사를 심으로 보건간호사업이 부분 으로 

수행되었으나 선교사가 강제 귀국 조치되면서 보

건간호도 함께 크게 축되었다. 

2. 기반 형성기(1945∼1961): 보건정책과 조직체

계의 기반형성

  1945년 해방 후 보건의료체계의 체계화가 진행

되었다. 1945년 미군정에서는 군정법령 제1호로 

생국을 설립하 으며 동년 10월, 법령 18호로 

생국 신 앙과 지방에 보건후생국을 설치하고 

학문분야를 제외한 6개과(의정과, 약무과, 방 

- 116 -



이 숙, 한 란, 양숙자  4

의학, 생정과, 생시설과, 수의과)에서 모든 건강과 

보건문제를 담당하게 하 다[9]. 1946년 보건후생

부는 보건후생국에서 승격된 후 15국 47과(총무국, 

법제재무국, 의무국, 간호사업국, 통계국, 수의국, 

방의학국, 생국, 업무국, 치무국, 연구국, 구

호국, 후생국, 조사분석국, 부녀국)로 조직, 인원과 

산 규모에서 미군정 조직  가장 방 한 조직이 

되었다. 간호사업국에서는 간호사업자문 원회를 

두어 주 1회 회의를 하면서 주요 사업을 심사하

고, 산하에 간호교육과, 병원간호행정과, 산 과, 

보건간호과, 등록과, 서무과 등 6개 과를 두었으며 

 국장으로 손순옥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1947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기구가 폭 축소되어 보건

후생부는 7개국(의무국, 약무국, 방의학국, 후생국, 

조사분석국, 부녀국, 원호국)으로 조정되었다[13]. 

1948년 한민국 정부수립 후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사회부를 만들어 노동국, 보건국, 후생  

부녀국의 사무를 담당토록 했다. 간호사업국은 

보건국 내 간호사업과로 격하되었고  과장으로 

홍옥순이 임명되었다[15]. 1949년 정부조직법 개

정으로 사회부 아래의 보건국이 보건부로 승격·

분리되어 의정국, 방역국, 약정국의 3개국으로 변

경되었고, 간호부서는 의정국 산하 산 간호과로 

개칭·축소되었고, 1955년 2월 다시 법 개정이 이

루어져 보건사회부로 흡수·통합되면서 간호사업

과로 명칭을 변경하 다[9].

  보건소의 효시는 1946년 서울 모범보건소(  

서울 구보건소)이며 이는 후에 국립 앙보건소가 

되었다. 1947년에는 경상남도와 라북도 보건소 

등이 추가되었다. 1949년에는 국립 앙보건소 직

제가 정식으로 공포되고 보건소 활동이 확산되었

으나 한국 쟁으로 인해 활동은 거의 지되었다. 

국립 앙보건소는 1949년부터 보건과를 설치하

는데 이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앙 교육

기 으로 후에 국립보건원훈련부의 효시가 되었

다[9].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의료업자의 

규정, 의료기 의 유형, 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등에 한 규정을 두었다. 법률안에서는 의료인

이라는 표  신 의료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을 

의료업자로 정의했다(제2조)[16]. 이때 일제 강

기부터 사용되었던 간호부, 산 , 보건부 명칭을 

간호원, 조산원, 보건원으로 변경하 으며, 간호

원과 조산원의 면허를 보건부장 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

하 다[17]. 1955년에는 최 로 이화여자 학교 

의과 학에 간호학과가 정규 4년제 학과정으로 

설치되었다[9].

  정부는 쟁으로 발생한 이재민과 상병환자의 

치료  국민방역계획을 목 으로 국민 5만 명을 

단 로 500여 개소에 국민공 보건진료소 설치계

획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 · 공포 하 지만, 

한국 쟁 에 제정된 법으로 실효성이 었으며, 

기존의 의료시설과 장비도 한국 쟁으로 인해 거의 

괴되었고 피난민들로 인해 염병 발생 은 

매우 높았다[18]. 1953년 기  15개의 보건소와 

47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립되었으며 국제연합의 

원조에 의해 유지되었다[19]. 1954년에는 염병

방법을 제정·공포하 는데, 염병을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신고와 등록의 의무, 건강진단·

방 종· 방시설, 환자  환가(患家) 방조처 

등에 하여 규정하 다[9]. 1955년에는 16개의 

보건소, 515개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국의 보

건진료소를 보건소로 체하고 외국원조의 감소에 

한 재정지원의 법  근거를 가지기 해 보건

소법(1956)이 제정되었다[3]. 이에 따라 보건소 설

치와 운 , 질병의 방  진료 그리고 공 보건 

향상을 한 업무규정을 통해 보건소의 조직기반 

확충을 한 법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보건소 사업은 질병 방을 한 방 종, 방역

조치, 가족계획 등의 부분 인 사업에 한정되었

으며 이 분야에 근무하는 보건요원 등은 다른 분

야에 있던 사람들 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 다[20].

  이 시기를 정리하면, 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앙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국민의료법, 

염병 방법, 보건소법 등 련 법령을 체계화

하여 보건정책과 업무를 규정한 기반형성기이다. 

1946년 서울모범보건소를 시작으로 1949년 국립

앙보건소 직제가 공포되어 보건소 활동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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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한국 쟁으로 단되었다가 1956년 보

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보건사업을 체계 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 다. 이 시기 보건사업은 방 종, 방역

조치  가족계획 등에 국한되었고 따라서 보건

간호 역시 이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었다.

3. 기반 조성기(1962∼1979): 전국 보건소의 체

계적 구축 및 적극적인 보건간호활동

  1961년 정부는 공 보건사업을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에는 가족계획장려  600개의 무의

면(無醫面) 해소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13]. 정

부는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경제발 을 해할 

수 있다고 단하고 1961년 국제가족계획연맹  

외국의 여러 기 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가족계획 회를 설립한 후 1962년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 다. 1962년 보

건사회부에 가족계획심의 원회를 자문기구로 설

치하 고 1963년에는 모자보건반을 설치하 다[9]. 

1964년에는 가족계획 임요원을 국 면단 로 

배치하 고, 같은 해에 모자보건요원이 배치되었

으며 제1차부터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

년부터 1990년)까지 사업이 지속되었다[10,13].

  1962년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보건소의 설치주체, 

업무조항, 운 주체를 과거의 시·도에서 시·군으로 

바꾸었으며 보건지소에 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

건소의 업무수행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할 구역 내에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후 1955년에 16개에 지나지 않

았던 보건소(보건진료소 제외)가 1965년에는 189

개소로, 10년 사이에 무려 12배 이상 증가하 으며 

주 업무는 염병 방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이었다. 

한편 보건간호사의 부족문제는 1960년 부터 시

작된 간호인력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가속화되었

다[13]. 정부는 1966년 의료보조원법 시행령 제1

조를 개정하여 의료보조원의 종별에 ‘간호보조원’을 

신설하여 의료법으로  부족했던 간호인력을 

체하도록 하 다. 정부 주도의 ‘간호보조원’ 인

력양성은 짧은 교육기간을 거친 간호조무사를 양

성하게 되었고 고용된 가족계획요원은 졸·고졸 

학력의 비 문여성이 부분이었다. 1967년 읍면에 

배치된 모자보건요원 157명의 경우 간호사와 조

산사가 주축이 되었으나 차 간호조무사로 체

되었으며, 이후 지 까지 읍·면단 의 보건인력이 

비 문직으로 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13]. 간

호보조 인력이 간호사를 체 할 수 있다는 조항은 

1973년 의료법 4차 개정으로 의료인의 정원 련 

조항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옮겨지면서 삭

제되었다[17].

  1963년에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계

층별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 다[13]. 한 정

부는 기생충  결핵으로 인한 개인  사회 반의 

피해를 극 으로 방지하기 해 1966년에 기생

충질환 방법을 그리고 1967년에는 결핵 방법을 

제정했다. 결핵 회에서는 1962∼1963년에 고졸

학력의 남자를 결핵 리 담당자로 훈련시켜 결핵

리요원으로 배치하 는데, 이 숫자는 1980년 일

차보건의료사업의 확  이후 차 감소하 다[2,18]. 

  1965년 의료법 3차 개정 시 보건사회부장 이 간

호사 등 의료 계자의 자질향상을 하여 보수교

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 다[17]. 이에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서울 학교 보건 학원에서 UNICEF의 

재정지원을 받아 1년 과정의 보건간호이수과정

(Certification of Public Health Nurse)을 운 하여 

자격을 갖춘 양질의 보건간호 인력을 양성하 다

[13]. 1970년에는 이경식 교수를  회장으로 

보건간호사회를 창립하 다[20]. 

  1967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분만개조

사업을 해 읍·면·동에 조산원을 배치하고 요원

들이 직  분만개조  임부의 분만·출산을 돕도

록 하 다. 모자보건사업은 매년 강화되었지만 

아사망률이 60∼70명으로 매우 높아 모성과 

아를 한 건강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두되어 

1973년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가족

계획사업에 한 인력구성  업무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 인 가족계획사업의 근거를 만들

었다[18]. 동년 4차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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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업무분야별 간호사(보건간호분야, 마취간호

분야, 정신간호분야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하 으며, 

보건간호이수과정(CPHN) 졸업자에게 보건간호 

자격증을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의

료법 시행규칙, 54조)[17].

  1975년에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보건소 업무인 

생업무와 환경업무가 시·군·구청으로 이 되었

으며 인구의 도시 집 에 따라 통령령으로 보

건소법시행령이 개정(1976년)되어 행정구역 단 로 

보건소를 설치토록 하 다. 보건사회부 조직 내 

간호사업국으로 시작한 간호조직은 의정국 간호

사업과로, 간호담당 (1970)에서 간호사업계(1973)로 

 조직이 축소되었다가 1981년 간호사업계 마  

폐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보건간호 업무뿐만 아

니라 간호사업의 반 인 정책결정에서 그 일

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래하 다[21].

  1974∼1976년에는 군  농 동조합의 조로 

1,340개 면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무의면 

해소를 해 노력했다[2].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상으로 의료보험을 실

시함에 따라 1종 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의료

보호(  의료 여)가 시작되었다. 1977년 1월부터 

의료보호제도로 소득층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보건소가 일차의료기 으로 이

들을 한 치료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질병

방사업과 치료사업이 통합된 포 인 사업을 

제공하게 되었다[21].

  이 시기를 요약하면, 공 보건사업은 한국 쟁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정부의 정책사업인 가족계획사업이 

보건소 심으로 운 되었으며 보건소법 개정으로 

보건소가 국 으로 확 되었다. 기생충질환

방법, 결핵 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 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

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의 인정과 함께 보건간호 

분야 간호사 제도가 탄생되었고, 이를 해 간호사 

면허자에게 1년 과정의 보건간호 교육과정이 개

설되었다. 이 시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직  분만개조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고 보건간호교육제도가 강

화되었으며 보건간호사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보건소의 열악한 인력 우  간호사 해외진출사

업으로 보건소에서 일할 간호사가 부족하여 읍면

동에 간호보조원이 배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4. 기반확충기(1980∼1994): 일차보건의료사업 강

화로 공중보건의료전달시스템 구축

  1980년  정부는 일차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보건의료 달체계의 확립과 국민 의료보험의 

확 를 한 노력을 기울 다. 1981년에는 공공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경제성장과 의료

보험제도의 부분  시행 등으로 격히 증가한 

의료수요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제도의 빈약함을 

개선하기 해 국립 학병원의 특수법인화, 34개 

시·도립 병원의 공사화, 보건소 의료인력 보강을 

통한 무의  해소, 다원화된 공공의료기 의 지

도·감독기 의 주무부처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

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 다[13]. 1980년 농어  

등 보건의료를 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고 

1981년 24주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 365명이 보

건진료원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표되는 우

리나라의 공 보건의료 달시스템이 구축되었다

[13,21]. 한 의사가 근무하지 않았던 농 의 보

건지소에 군의 인 공 보건의사를 배치하여 보

건소  보건지소를 활성화시켰다. 의사와 간호사 

상 공 보건장학제도를 지속 으로 실시하여 

농어  의료자원을 확충하 다[13]. 그리고 국립

보건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결핵연구원, 한결

핵 회 각 시도지부  보건소 등에서 양성되어 보

건소에 배치된 잡 직 보건요원(간호사 포함)이 

1981년 세계은행 차 도입과 함께 정규직 공무원

으로 환되었다[13]. 이후 보건간호사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간호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인력수 계

획에 따라 공무원시험을 거쳐 보건소와 보건지소

에서 보건의료에 한 업무를 담할 문 인력

으로 배치되고 있다[9]. 

  1980년  후반에 정부는 보건소 입원, 의료시설 

확충, 모자보건센터 신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확충, 도서지역을 한 병원의료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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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89년에는 국민의료보험 시 에 발맞춰 

의료수가가 낮은 부분을 공공보건기 인 보건소가 

담당하게 함으로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강화되

었다. 의료취약지역인 군 보건소의 기능이 치료

심으로 발 하게 되어 병원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를 통해 1988∼1989년에 걸쳐 의료취약지역의 

군 보건소 15곳에 보건의료원을 설립하 다[3]. 

1990년에 들어오면서 만성퇴행성질환  정신질환

자가 증가함과 함께 차 고령화가 시작되어 국

민의 건강에 한 요구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1991년 보건소법이 면 

개정되었다. 1992년 7월에는 보건소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해 보건소 내 문인력 배치기 을 인구 

100,000명이상 시·군·구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보건소 인력충원을 통한 서비스의 질  수  향

상을 한 계기를 만들었으며, 보건지소 설치근

거를 명시하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보

건의료서비스  행정체계가 완성되었다[3].

  이 시기를 요약하면, 기반 확충기로서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공 보건의료시스템이 체

계 으로 구축되었다.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원을,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 보건의를 배치하 을 

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역인 군 보건소를 보건의

료원으로 환하는 등  국민들의 기본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 다. 한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일부 진료를 보건

소에서 수행하면서 진료기능이 강화되었다. 1991

년에는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 2항에서 

보건의료에 한 업무를 담할 공무원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자격의 종별에 따른 보건의료 

문인력의 배치는 보건사회부장 이 정하는 기

에 의한다고 명시하여 보건소 서비스의 질  

수 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3]. 

5. 분야별 정비기(1995∼2005): 국민건강의 분야별 

정비기

  1992년 정부는 한국형사회복지모형개발, 건강

보험제도개선, 보건의료선진화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공 보건사업을 진행하 다[13]. 이에 

따라 농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시설을 

화하고 운 개선과 응 의료에 한 법률을 제

정하여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는 질병구

조가 성감염병에서 만성 비감염성 질환으로 

환되고 국민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수명에 

한 국민  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건강증

진법이 제정되었고 건강증진기  법안을 제정함

으로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정비가 시작되었다[2]. 

1998년에 18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2002년부터 국 100개 보건소에서 연, 

주, 운동, 양의 4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운

되었다[13]. 건강증진사업은 2005년에 국 보

건소로 확 되었으며 연, 양, 운동, 주를 

필수사업으로 추진하 다. 이후 2008년에는 지역

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2011년에는 건강생

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으로 운 되었으며, 2013년

에는 서비스 단 별 분 화된 사업을 상자 

심으로 통합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1995년 국민의  건강 리기 으로 

지역주민과 근 해 있는 보건소를 육성하기 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 다[3].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

립한 후 보건복지부장 에게 제출하게 되었으며

[22], 보건소 업무는 이 의 12가지 업무 외에 국

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리 등을 

추가·조정하여 16가지의 업무로 증가하 다[13]. 

지역보건법에서 방문보건사업의 법 근거가 제정

되었는데, ‘방문간호사업이란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고 정의

하여(제9조 보건소의 업무), 방문 간호서비스는 

병원 심의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심의 방문간

호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제도권 내에서 운 되게 

되었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통합정신보

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8년 정신보건센터 모델이 4개소에서 시작하여 

2013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기 정신건강증진센터 197개소, 역정신건강증진

센터 13개소로 확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13]. 

보건복지부는 2002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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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범정부  장기종합계획으로 제1차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2002∼2005)을 수립하고 목

표를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제고’로 정하여 

보건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이시기를 요약하면,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증

진법이 제정되어 보건소 사업에 건강증진 역이 

새롭게 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국 으로 설

치되면서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삶의 질에 

한 요구를 반 한 보건사업을 실시하 다. 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극 반 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큰 틀 내에서 

보건간호도 담당 지역사회의 요구에 근거한 사업

계획에 의거해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6. 보건소 기능확대기(2006∼현재) : 전국민 건강

보장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기

  오늘날 국민의 생활수 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에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분야에 

한 국가의 역할과 비 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이 하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정부는 

2000년 부터 공공보건의료 인 라를 폭 보강·

정비하여 소득, 지역과 연령에 차별 없는  국민 

건강보장의 실 을  추진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해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 책을 2005년에 

수립하여 발표했다. 한 제2차 보건복지기본계

획(2005∼2009) 추진과제로 공공보건기  부분에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강화, 암 방  홍보교육, 

농어  5  암 조기검진사업  재가환자 리사업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사업조직 등을 포함하 다

[13]. 기존에 수행하던 방문보건 사업을 더욱 체

계화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리사업을 국 으로 

활성화하 으며, 이는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으로 추진하는 건

강문제를 심으로 종합 인 보건상담과 문 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함이었다. 이사업은 보

건간호사 심의 사례 리가  근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교육, 상담 등 직 간호 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체계 인 사업이다[23]. 한편 방문

건강 리사업 시작 시 수행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2000명 채용하면서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한 

2013년부터 보건소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 는데 이는 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단 별로 수행되던 사업을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지역의 건강문제와 여건 

등을 반 하여 건강 역별,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통합  재편성하여 자율 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4]. 이에 방문건강 리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내의 선택사업으로 지정되어 양

·질  측면에서 감소되었다. 한편 2005년 도시의 

보건의료취약계층 주민을 한 도시보건지소 시

범사업을 실시하여 10개의 도시 보건지소가 선정

되었고 2010년까지 총 30개의 도시보건지소가 운

되었다[3]. 이외에 2015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근거(제 14조)가 제시

되어 2016년 재 28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다.

  제2차(2005∼2010), 3차(2011∼2015)에 이어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은 ‘온 국

민이 함께 만들고 리는 건강한 세상’을 비 으로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연장하고, 건강형

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총 목표로 제시하 다. 

한편 보건소의 간호인력실태에 한 보고에 의하면 

1997년 2월 제시된 보건소 문인력등의 배치기

이 보건소 사업의 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254개 보건

소  142개 보건소에서 이 기 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고 특히 부족한 간호사 수는 601명에 이

른다고 보고하 다[25]. 한 2017년 재 보건

(지)소와 시군구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  

공무원은 55%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가 

45%에 이른다고 보고하여 보건소 업무 수행 인

력측면에서 질 이고 양 인 문제가 있음을 제

시하 다[26].

  이 시기를 요약하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해 다양한 보건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 리사업이 건

강형평성 확보를 해 취약계층을 우선순 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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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한 도시 보건의료취약계층을 한 

도시보건지소, 읍면동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

립되어 주민들에게 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

서비를 제공하 다.

결  론

  근  지역사회보건의 역사를 고찰한 결과 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민을 한 공공보

건의료 달체계의 기반을 체계 으로 형성·확충

하고 정비하여 국의 어느 곳에서든지 기본 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 보건

의료 달체계를 구축하 다. 사업내용은 각 시기의 

정치, 사회  경제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건강요구에 따라 염병 리, 가족계획사업에서

부터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리사업, 만성퇴행

성질환 리 사업 그리고 방문건강 리사업 등으로 

발 되어왔다. 한편 보건간호 역은 지역사회보

건사업에서 그 역할과 비 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 정부 조직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지 못

하고 보건소 사업은 국민요구에 의해 증가함에도 

보건사업 수행을 한 문 인력에 한 법  기

은 26년 과 동일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한 안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낮은 출산율, 고

령사회, 4차 산업 명과 경제불황 등으로 이 과는 

 다른 양상으로 속하게 변화가 개될 것

으로 측되므로 보건의료체계의 반 인 측면, 

즉 구조 이고 내용 인 측면뿐 아니라 기술 인 

측면에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보건간호  보건간호사가 나아갈 방향에 해 

간략히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체 보건의료체계에서 보건간호를 바라

보는 거시  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체 

보건 리시스템이 공공과 민간에서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보건간호사가 어

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해 재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과 공공의 역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고 그 역할과 할 일에 차이가 심하여 조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건간

호는 미래보건사업의 성공  수행을 해 공공과 

민간을 어떻게 조화하여 융합할 것인가에 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강 리 개념에 

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처럼 개인, 가족  지

역사회 단 로 건강 리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로벌 단 의 건강 리 개념으로 변화·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인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과 력해야 생존가능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인공지능 발 으로 공공보건의료는 

주민들의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한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에 알맞은 보건간

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보건간호 인력에 한 동

기부여와 역할개발, 그리고 이에 따르는 훈련, 새

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한 종합  

평가 등을 통해 발 해 나가야 한다. 한편 본 연

구는 각 시 별로 국가의료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역사회보건

심(보건소 사업)으로 큰 흐름을 정리하 으므로 

사업내용, 수행인력 등 세부 인 역에 한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 이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역인 보건

간호의 근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해 제안하 다. 태

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축

되었다. 기반형성기는 한민국정부 수립 후 

앙정부조직과 보건 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  근거를 

확보하 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 고 기생충질환 방법, 결핵

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

업이 증가하 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국 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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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

구를 반 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 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 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해 국 차원의 맞춤형 방

문건강 리사업을 실시하 고 도시보건지소와 건

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

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한 종합  평가 등을 

통해 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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